
(사회적)협동조합 설립등기 신청 안내

번호 서류명 필수 비   고

1 설립등기
신청서 ○ [01_(사회적)협동조합 설립등기신청서(양식) : 활용]

[01_(사회적)협동조합 설립등기신청서(예시안) : 참고]

2 정관 1부 ○ ▣ 사본도 가능하나 사본제출일 경우 원본 지참

3 창립총회의사록
원본 1부 ○ ▣ 공증 받은 창립총회의사록 원본

4 취임승낙서 ○

[02_취임승낙서(양식) : 활용]
[02_취임승낙서(예시안) : 참고]
▣ 임원 전원 필요(전원 인감날인)
(*법인이 임원인 경우 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 첨부)

5 인감증명서 ○ ▣ 임원 전원 필요

6 주민등록 등(초)본 ○ ▣ 임원 전원 필요
(*법인이 임원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제출)

7 설립신고(인가)
확인증 사본 ○ ▣ 설립신고(인가) 후 수령한 

설립신고(인가)확인증 사본 지참

8 출자금 총액
납입증명서 ○

[03_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(양식) : 활용]
[03_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(예시안) : 참고]
▣ 이사장이 증명한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또는 금융기관이 
작성한 잔고증명서 모두 가능
(*현물 출자의 경우-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 
첨부)

9 법인인감도장 ○ ▣ 법인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지참

10 인감․개인
신고서 ○

[04_1_인감·개인신고서(양식) : 활용]
[04_1_인감·개인신고서(예시안) : 참고]

▣ 제작한 법인인감을 신고

11 인감대지 3장 ○ [04_2_인감대지(양식) : 활용]
[04_2_인감대지(예시안) : 참고]

12 등록면허세
영수필확인서 ○ ▣ 주사무소 소재지 시․군․구청 세무과/세정과에서 등록면허납

부서를 교부받아 지정은행에 등록면허세 납부 후 발급 받음

13 인감카드
발급신청서 × [04_3_인감카드등(재)발급신청서(양식) : 참고]

▣ 인감카드 발급 신청할 경우만 작성

14 위임장 ×

[05_위임장(양식) : 활용]
[05_위임장(예시안) : 참고]
▣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경우만 작성
▣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지참

(사회적)협동조합 등기신청 서류 점검표



 

※ 주의사항
◉ 설립등기 신청인은 이사장

◉ 일반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설립
등기(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)

◉ 발생 비용(세금 및 수수료)

◉ 등록면허세 : 총출자액의 0.4%

  - 등록면허세가 112,500원 이하인 경우 112,500원으로 책정됨(최저한세 적용)

  -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대부분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 됨

  - 지방세 : 등록면허세의 20%

  - 기타 :  공증료(30,000원), 등기신청 수수료(30,000원) 등

※ 등기소마다 원하는 양식과 적용 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등기 전 관할등기소
에 미리 확인 필요


